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017. 12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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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업 명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

신청위치 양천구 신정동 919-6

의결번호 (경관)2017-19-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

 [심의 내용] 경관계획

▣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

사업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▣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등 기술적인 사항에

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 배치·규모·형태 입면 계획

○ 현상설계안이 계획안에 비해 비례, 형태, 입면 등에서 더 뛰어나므로 가급적 현상

설계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.

○ 입면계획에서 노란색 부분을 축소하여 건축의 비례감이 향상되도록 검토 바람.

○ 하이막스 패널은 반사나 광택이 심하지 않은지 검토하기 바람.

○ 엘리베이터 옥탑 부분의 높이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.

○ 지상4층 주방의 식자재 운반 등을 위한 서비스동선을 확보하고 배식대의 위치를

재검토하기 바람.

○ 남측 태양광패널의 빛 반사로 인한 주변의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검토 바람.

○ 어린이놀이터-2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바람.

○ 지하3층 주차장은 회차공간을 확보하기 바람.

○ 썬큰 출입계단에 대한 진입방향 처리가 적정한지 검토 바람.

○ 지하램프 옆 지상 주차장을 삭제하고 썬큰을 현상설계안과 같이 계획하기 바람.

(권장)

 공통사항

○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

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 끝.


